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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제안이유

○ 유급병가 용어에 익숙지 않은 일용직 노동자, 1인 소상공인 등 취약

노동자의 이해를 돕고자 2023년부터 사업명을 “서울형 입원 생활비

지원”으로 유급병가와 병기하였으며, 조례상 “유급병가”를 “입원 생

활비”로 명칭 변경하여 취약노동자의 편의를 제고하고자 함.

○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-19 예방접종으로 인한 외래 치료 또는 검진

에 대한 한시적 지원의 부칙 적용 기간이 2022.12.31.자로 종료되어

관련 조문을 삭제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가. 조례 제명 및 조문 상의 “유급병가지원”을 “입원 생활비 지원”으로

변경함(안 제1조, 제2조, 제3조, 제4조, 제5조).

나. 부칙의 적용 기간이 종료된 한시적 지원내용을 삭제함(안 제4조제3

항 및 같은 항 제1 ~ 2호).



다. 위원회 명칭을 “서울형 유급병가지원 자문위원회”에서 “서울형 입원

생활비 지원 자문위원회”로 변경함(안 제7조).












